
[별표 9] 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제5-2조관련) <개정 

2016.12.29., 2019.10.2., 2022.12.21., 2023.6.21.>

1. 파생금융거래 기준

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거래를 말한다.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

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

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다.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

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

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의 계약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에 대한 계약

3. 삭제

4. 삭제 


